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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(구체적 기록)

     

* 퇴직금 중간정산 원칙
   1.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,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
      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양측이 합의해야 가능합니다.
   2.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, 전체근속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
      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, 그 기간의 퇴직금은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합니다.
   3.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며 누진율의 경우도 
       새롭게 적용됩니다.
   4.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 ( 승진, 승급, 호봉, 상여, 

       연/월차유급휴가, 복리후생 등 )에서는 변동이 없이, 최초 입사일 기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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